
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·웹툰 진흥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만화ㆍ웹툰 진흥에 필요한

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ㆍ웹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

강화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

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만화진흥에 관한 법

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“웹툰”이란 「만화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디지털만화 중 정보

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구청장은 만화ㆍ웹툰의 창작ㆍ제작ㆍ유통ㆍ이용

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

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구청장은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하여

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1 만화ㆍ웹툰 진흥의 기본방향

2 만화ㆍ웹툰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
3. 만화ㆍ웹툰 관련 전문인력(인재) 양성에 관한 사항



4.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
5. 지역 문화ㆍ관광ㆍ지역자원과 연계한 활용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사업) ① 구청장은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

을 추진할 수 있다.

1 만화ㆍ웹툰 창작ㆍ제작 지원 및 창업 지원

2 만화ㆍ웹툰 관련 교육ㆍ멘토링ㆍ인턴십 등 전문인력(인재) 양성 사업

3. 만화ㆍ웹툰 공모전, 전시회, 체험 프로그램, 관련 행사 개최

4. 만화ㆍ웹툰산업 실태조사, 정책 연구 및 통계ㆍ자료 구축

5. 유통ㆍ마케팅ㆍ판로개척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지원

6.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

7. 그 밖에 구청장이 만화ㆍ웹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

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

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만화ㆍ웹툰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

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ㆍ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

할 수 있다.

제7조(사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

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

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송파구의 민간위

탁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파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